
(질의회신)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범위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.

［협회 2019. 7. 18. 감정평가실 -1310］

질의요지

본 사업지는 주택건설업자가 공동주택 299세대 연면적 50.326㎡규모의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이 약 

11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순천시의 건축심의까지 진행되어오다 해당 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사

업을 중단하게 되어 사업상 손실을 주장하고 있는바, 해당 업체에서 주장한 비용부분을 어디까지 인

정해야 하는지 여부

회신내용

질의하신 사업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폐지·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보

상하여야 할 것이나,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범위는 사업자가 주장하는 비용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

행으로 인해 폐지·변경 또는 중지됨으로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에 해당하는지 여부, 건축허가 등 

행정주체의 행정행위를 신뢰하여 그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 등 관련법령 및 

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·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.


